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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1.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」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

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」에 명시되어 있는 ‘성평등’

을 ‘양성평등’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.

2.「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또한 현행 ‘성

평등 기본조례’에 준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.

이 유

Ⅰ. 권고의 배경

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북구의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

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, 이때의 ‘성평등’은 성(gender) 불평등을 양산하

는 사회문화적․제도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의지 속에서 실현 가능하다.

○ ‘여성’정책에서 ‘성평등’ 정책으로의 이동은 여성정책 연구자들의 오

랜 논의의 결과이며, 본 위원회는 여성에 ‘대한’ 정책이나 여성을 ‘위한’

정책이 아니라 성에 따른 차별이 없는 ‘모두의 평등’을 지향한다는 의

미의 ‘성평등’이 주민의 인권향상에 유효하다고 믿는다. 구조화되어 있

는 성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의 발전만 위한 정책으로 실현하기 어

렵기 때문이다.

○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「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

이러한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한 노력들이었다.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

과정에서 ‘성평등’은 ‘양성평등’으로 왜곡되고 ‘양성평등’은 다시 여성과 

남성의 산술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. 이에 여성단체 및 

전문가들은 ‘양성평등’이 성별관계가 지닌 사회문화적이며 제도적인 차

별을 올바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, 때문에 양성평등

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성평등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

이라는 우려가 깊다.

○ ‘성평등’은 여성발전에 멈춰있는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성에 

대한 평등 이념을 추구한다. 여성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지난 시대의 과

제를 넘어서는 인권의 지향점이다. 이미 제정되어 있는 「서울특별시 

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」를 개정하여 ‘양성평등’으로 수정하는 것은 

인권의 후퇴를 초래하며 이는 성북구민의 인권후퇴로 이어진다는 것을 

명심해야 한다.

Ⅱ. 권고의 주요내용



○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」에 명시되어 있는 ‘성평등’

을 ‘양성평등’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.

○「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또한 현행 ‘성

평등 기본조례’에 준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.

Ⅲ. 결론

이상과 같은 내용으로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」제16

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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